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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중재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현황과 처리결과

및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재신청 사건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신청의 증감 요인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

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은 미루고 그 추이만을 살펴보는데 만족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5년간 중재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양당사자가 합의한 비율은 전국의

평균 합의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피해구제보도

된 사건의 비중은 전국 평균 피해구제보도율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

다.

중재신청 대상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

하지 않아 중재신청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처리결과 기각된 사건도

있고 중재불성립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중재신청한 사건이 다수이다. 따라

서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기사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갑작스레 등장한 시

선이 아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

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재신청이 증가하자 이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여당에서는 “사전검열, 언론통

제 등 비정상적 권언관계에서 정상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반

증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4) 이러한 잔상이 채 지워지

기 전에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신청 당사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분명한 것

4) 미디어오늘, 2001. 9. 13 ; 동아일보, 2001. 9. 27.



- 18 -

은 언론중재는 화해와 조정의 장이라는 점이다. 중재부에서 설혹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언론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잘못된 보도라 평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반론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기분나빠 할 사안도 아니다. 반론은 반론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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